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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Radio-communicationareaprincipalmethodtocommunicateonthe
sea.Thebeginning,telegraphsisthepointontherethendigitalradio
communicationandsatellitecommunicationaretobeimportantmethod
according asthetechnology ofcommunication hasdeveloped.Using
these advanced techniques InternationalMaritime Organization(IMO)
havemadeGlobalMaritimeDistressandSafetySystem(GMDSS)for
people'ssafetyandpropertiesprotectiononthesea.IMO recommends
thatGMDSSsystem shouldbeequippedonallshipsandrequiresthat
member countries shall be carried out this recommendation by
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
KoreangovernmentisamemberofIMO andrequiresthatallships
complywithIMO'srecommendationexceptafew ships.
The portable VHF Two-way radio telephone(hereafter Two-way
radiotelephone)isoneofGMDSS system.Itspurposeisusing to
communicateshipandship,shipandlandorinsideshipusually,andit
shouldbeusingcommunicationforsearchandrescuewhenanyship
hasbeenindistressorhazard.
IMO regulatestechnicalstandard forTwo-way radio telephoneas
Sub-conventionregulation.(AssemblyorMaritimeSafety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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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organizations such as 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
Union(ITU),InternationalElectro-technicalCommission(IE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and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ETSI), established self-recommendation about
performancestandardandtestingmethodforTwo-wayradiotelephone
asbasedonIMO'sregulation.Theserecommendationsarebeingused
internationalstandard.
Ourcountry alsostipulatedtechnicaland performancestandardfor
Two-way radio telephone as national bulletin. However, these
standardsaredifferentandindependentwithinternationalstandards.
This paper realizes standard testing method for Two-way radio
telephoneusing asinternationalstandard then compareand arrange
betweendomesticregulationandinternationalstandardregulation.
Conclusively,thepapersupposesthatourregulationforstandardof
Two-wayradiotelephoneishow tobeandoursystem differencewith
internationalstandardishow to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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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해상에서의 통신은 이전에는 무선전신이 핵심이었으나,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오늘날에는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으로서 각 국의 주관청에 속해
있는 모든 선박에 전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GMDSS)을 설치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청인 해양수산부의 법규에 의해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박에 GMDSS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이하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는 해상에서 사
용되는 무선통신 장비로서 일상 시는 선내 통신,선박 대 선박 통신 및 선박 대
육상의 통신에 사용되며,비상 조난 시는 국제해사기구가 인명의 안전을 위해 도
입한 GMDSS의 한 부분으로서 조난 현장에서의 수색․구조에 도움을 주기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을 위해 내부의 조직인 총회
(Assembly)와 해사안전위원회(MSC)의 결의로 문서화하여 회원국들에 장치를 위
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미연방통신위원회(FCC),유
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등과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토대로 하여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성능표준과 시험방법
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두고 있으며,이러한 규칙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들 국제표준을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를 위한 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는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보통신부의 고시로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를 위한 표준측정방법을 고찰하여보며,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국내의 기술표준을 분석 및 비교․정리한다.
추가하여 이를 통한 국내 기술기준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며,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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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무선전신이 해상이동통신의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무선전화,

텔렉스,해사위성통신 등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해상에서 인명과 재화의 안전
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현대화된 전자기술과 통신기술을 적용
하여 보다 자동화되고 조작하기 쉬우며,새롭고 확실한 통신제도의 필요성이 요
구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 이후 무선통신분야는 급속한 경제 발전,첨단통신기술의 개

발,이용자의 정보 욕구 증대에 병행하여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선박 이
동통신 분야에도 신뢰성 있고 고품질 통신의 필요와 수요가 증대되어 무선전신
과 무선전화에 의존하는 통신시스템과 운영체제에서 위성과 디지털선택호출과
같은 통신기능과 시스템이 등장하였고,이를 위한 국제기구간의 협력과 연구개발
노력으로 새로운 전 세계 해상 조난․안전 제도(GMDSS ;GlobalMaritime
Distress& SafetySystem)를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HydrographicOrganization),세계기상
기구(WMO ;WorldMeteorologicalOrganization)등과 협력하여 이룩한 국제해
사기구(IMO ;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이라 할 수 있다.
GMDSS는 첨단 무선통신과 위성통신기술을 선박의 조난․안전통신업무에 도

입한 것으로써 인공위성의 중계,디지털 통신 및 텔렉스 등의 새로운 기술을 이
용하여 가장 적합한 통신기술과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육․해상 통신시설을 구체
화시키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 선박통신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였다1).
GMDSS시스템은 위성계 통신망과 지상계 통신망으로 구성되며,지상계 통신

은 사용주파수의 특성상 단일범위의 통신계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효
통달 거리를 고려하여 원거리,중거리,근거리 통신으로 분류된다2).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는 근거리 통신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일상

시 선내 통신 및 선박 대 선박 또는 선박 대 육상 간에 사용하며,국제해사기구
의 결의에 따른 요구 조건인 GMDSS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해상에서의 조난
및 수색 구조 시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상인명

안전협약(SOLA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이
라 일컫는 국제조약을 제정하였다.이 후 1988년 해상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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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SS 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각 구성 요소별로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선내에 탑재할 것을 의무화하였다.기구는
각국의 주관청에 협조를 얻어 해당국의 선박에 대하여 GMDSS시스템을 적용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내에 설치되는 GMDSS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별 설비 종류는 VHF무선전

화장치,MF/HF 무선전화장치,INMARSAT 위성통신장치,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NAVTEX 수신기,비상위치지시용 무선비콘(EPIRB)및 휴
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로 구성하고 있다.선박은 A1,A2,A3및 A4
로 나누어진 운항지역에 따라 선박 내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GMDSS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특히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는 일부 선박
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탑재해야하며 조난 시
에는 수색․구조 통신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사용한다3).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부터 계속적으로 전 세계 신조선 건조산업의 1위국이

며,2006년 통계에 따르면 선박 건조의 수주 잔량에 있어 국내의 유명 조선소들
이 세계 10대 조선소 중 일곱 업체나 포함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 산업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에서 건조되는 대부분의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선내의 통신 시스템과 GMDSS시스템을 위한 통신장비
는 선박을 소유한 국가 주관청의 요구에 따른 형식승인 문제로 인하여 미국의
Motorola,일본의 Furuno,JRC,유럽의 Thrane& Thrane등과 같은 제조사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 국내의 형식 승인(TypeApproval)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 통신장비를 위한 형식승인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으로 성

능 요건은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정해
져 있으나,국내의 기술기준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국제규약과도 서로 다
르게 구분되어 있으며,성능 기준이 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나 국제전기기술위
원회(IEC;InternationalElectro-technicalCommission)의 기술기준 및 유럽전기
통신표준협회(ETSI;EuropeanTele-communicationStandardsInstitute)의 규
격들과도 상이하게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국내의 형식승인(전파연구소 형식검정)을 획득

한 장비이더라도 검증 규격이 국제규약이 되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술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물론 동일한 기술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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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이나 북미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
다.따라서 장비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장비의 형식승인을 획득하여 생
산․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기준과 국외의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장
비 또는 각각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두 가지의 장비를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럽연합이나 북미 지역에서 요구하는 형식승인
인증은 기타 지역에서는 무역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외국산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기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그러
나 이러한 규정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국내 기술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뒤
쳐져 있을 때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었지만,현재 우리나라 조선기
술 및 IT분야 기술이 선진화 되어있는 국제적 수준을 고려할 경우 더 이상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 기준과 상이한 기술기준을 유지하는 폐쇄정책보다는
기술기준을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개방정책을 선택함으로서 우리나라 및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과 세계 시장 진출 지원과 같은 이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유사한 예로서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는 중국은 자국 해상 통신장비의

기술규격을 국제해사기구의 기술기준과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국제전기기술위원
회의 성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MDSS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국내외의 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성능시험절차를 분석하여 국내
형식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시험항목 및 절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적합한 시험 항목 및 절차에 맞는 개선된 표준측정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검․인증 제도와 기술기준 현황 및 휴대용 VHF

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고,제3장에서는 장치에 대한 기술
기준과 국제표준기구에서 정하는 환경 및 성능기준을 분석하고,형식 검정을 위
한 표준측정 방법을 도출하였다.제4장에서는 구현된 측정방법을 기본으로 휴대
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에 대한 국내외 시험 평가 항목 및 측정방법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제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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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검검검․․․인인인증증증제제제도도도 및및및 기기기술술술기기기준준준

222...111국국국내내내 정정정보보보통통통신신신기기기기기기 인인인증증증제제제도도도 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보건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제

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준수해야할 기술명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를 법
으로 강제하고 있다.통신기기 제품의 경우 강제로 준수해야하는 기준을 통신기
기의 기술기준이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신기기
검․인증제도라 한다.국내 유․무선 통신기기 관련 검․인증제도로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전자파 적합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선통신기기의 경우 인명이나 통신망 보호를 위해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통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검정”또는 “형식등록”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전자파장애를 방지하거나 유해전자
파로부터 기기의 정상적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파 적합등록 제도가 있다4).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은 종전의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규칙과 전자

파 적합등록 규칙을 각각 폐지하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
승인,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
등록 및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애 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
을 받는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22...111...111형형형식식식승승승인인인제제제도도도
형식승인제도란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로 인한 전기적․기계적 위해

로부터 공중통신망을 보호하고 단말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그 단말장치에 대하여 정해진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합격한 장치에
대해 시장에서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형식승인제도는 1980년 6월 4일 전기통신기자재 단말장치 등의 사용승인

심사세칙에 관한 체신부 훈령 제2540호에 따른 사용승인제도에서 시작되었다.이
후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고 통신시장 및 관련 기기의 급성장에 따
라 통신기기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어
1983년 12월 30일 전기통신기본법이 제정되고,이에 따른 세부규정들이 정비되면
서 1985년 6월부터 대상기자재별로 형식승인제도가 기존 사용승인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었다.이후 1990년 9월 3일 형식승인 대상기자재가 통신을 주목적으
로 하는 모든 전기통신기자재로 확대 적용되면서 사용승인제도가 폐지되고 형식
승인제도로 일원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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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형형형식식식검검검정정정 및및및 형형형식식식등등등록록록 제제제도도도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통신 이용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선기기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무선기기가 인
명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검정”과 “형식등록”제도로 구분하여 운
영하고 있다.즉,인명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무선기기의 경우는 형식검정 대상
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나 중요한 무선기기의 경우 형식등록 제
도로 구분하고 있다.
1968년 11월 1일 최초로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운영

되고 있으며 1997년 전파법 개정시 무선기기 종류에 따라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제도로 세분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무선기기의 형식 검정이라 함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형식(Type)

에 대한 검정(Approve)을 말하는 것이다.원래 “검정”이란 가치,품격,자격 등을
검사하여 일정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함을 말한다.
이 검정은 무선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기기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설치되

기 전에 무선기기의 생산업자 또는 사용 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또
한 검정의 내용은 당해 기기가 일정한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적합 여부
의 사실을 공적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후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결과
를 증명하는 것으로,무선기기의 형식검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행정행위
중의 공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식검정에 합격한 설비는 무선국에 설치되기 전에 이미 검사하여 확인된 기

기이므로 설치 이후의 고장이나 불량상태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검사 시 세밀
한 검정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선국의 공사설계의 변경에 있어서 형식검정
합격기기에 의한 대체는 간단히 사후신고로써 만족하는 이점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의 능률화 및 간소화는 전파법 제1조인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므로 매우 진보된 제도이다.
즉,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

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시
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을 한 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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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22...111...333전전전자자자파파파 적적적합합합등등등록록록 및및및 전전전자자자파파파 장장장애애애방방방지지지 제제제도도도
전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전자파

는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어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사고의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전자파에 대한 전자파 적합등록 제도는 해당 통신기기
가 유해 전자파를 기준이하로 방출할 것을 규정하는 EMI인증제도와 일정 기준
이하의 외부 전자파 환경 하에서 해당 통신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는 EMS인증제도로 나누어지며 통상적으로 EMI와 EMS를 통칭하여 EMC제도
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12월 30일 최초로 전자파장애검정(EMI)제도
가 도입되었으며,2000년 1월 1일부터 전자파 내성(EMS)제도를 추가 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전자파 적합등록제도는 전자파장애를 일으키는 기기의 전자파장애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애로부터의 보호기준을 정하여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
는 전자파장애기기들에 대하여 이들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공적 확인 및
증명제도이다.
인류의 문명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며,현대 산업에서

전기는 필수 불가결의 기본 요소로써 중요한 전기는 그의 흐름과 더불어 발생되
는 자기에 따라 오히려 인체에 해로움을 끼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이것
을 “전자파장애”라고 일컫는다.
즉,전기 및 자기의 에너지인 전자파는 공간으로 퍼져나가거나 혹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게 되어 다른 전기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생각지
도 않은 오동작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화가 발달된 오늘날의 전기 관계 기기들에게 아주 약한 전자파의

간섭으로써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된다.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
부에서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그가 주관하는 전파법 안에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전자파 적합등록”의 두 규정을 새로 입법함으로써 전자파 장애
로 인한 공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 장애방지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지하며 아울러

“전자파 장애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의하여 국민을 보호한다.이와 같은 “기준”을
위한 검정 결과는 전자파장애를 끼치지 않는다는 공적인 증명이므로 전자파 장
애 검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행정행위 중의 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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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휴휴휴대대대용용용 VVVHHHFFF대대대 양양양방방방향향향 무무무선선선전전전화화화장장장치치치의의의 기기기술술술기기기준준준
1988년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GMDSS시스

템을 순차적으로 선박에 탑재하도록 하였으며,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는 1995년 2월 1일 이후부터 선박에 적용하
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장비는 초단파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화장치로서 해난 사고 시와 같은 비

상통신을 위한 16번 채널(156.800M㎒)을 포함 및 단신방식(Simplex)을 이용하고,
양방향 통신을 위한 일반 VHF해상이동대역에서의 송수신 주파수 채널들을 포
함하며,조난 시에는 선박 대 선박,생존정과 선박,생존정과 구조선과의 교신 등
의 상호 통신에 이용한다.또한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기
에 제품의 견고성 및 방수의 특성이 강조되는데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장비의 성
능 요건으로 수심 1m에서 5분 동안 유지 후에도 정상동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1m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정상동작 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20℃의 저
온과 +55℃ 의 고온에서도 정상동작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에는 최소 3대의 장비가 비치되어야 하며,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모든 화물선에는 최소한 2대의 장비가 비치되도록 요구한다.

222...222...111전전전파파파법법법상상상의의의 기기기술술술기기기준준준
선박에 비치하는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국내 기술기준은 다음

과 같다5).
1.작고 가벼울 것
2.쉽게 조작되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3.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
할 것

4.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
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와 손목 또는 목에 걸 수 있는 끈
(일정한 장력이 가해질 경우 끊어질 것)이 있을 것

6.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7.전원 공급 후 5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8.156.8㎒를 포함한 2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9.송신상태에서 수신기의 출력은 무트(Mute)될 것
10.실효복사전력이 0.25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1와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1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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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것
11.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데시벨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방
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억압이 20데시벨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
압이 3.16밀리볼트 이상일 것

12.독립된 주전원과 보조전원을 갖추고 주전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수명을 가
져야 하며,주전원과 보조전원 간에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
을 것

13.전지의 용량은 당해 무선전화를 8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9분의 1로 한다)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8시간 후에도 송신실효복사
전력을 0.25와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14.황색 또는 주황색 색채이거나 황색 또는 주황색의 표시용 스트립을 부착할
것

15.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22...222...222국국국제제제해해해사사사기기기구구구의의의 기기기술술술기기기준준준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기

능의 자세한 사항은 기구 내 하부 조직인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Committee)의 결의로서 MSC.149(77)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6).

1.장치는 최소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안테나와 배터리를 포함하는 일체형의 송신기/수신기
-PTT(Press-to-transmit)스위치를 포함하는 일체형의 제어기
-마이크 및 스피커
2.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숙련자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작이 용이할 것
-한 손으로도 조작할 수 있을 것
-1m의 높이에서 딱딱한 표면에 대한 낙하에 견딜 수 있을 것
-수심 1m에서 최소 5분 이상 방수 될 것
-45℃의 열충격에도 방수 될 것
-해수 또는 기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생존정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돌출이 없을 것
-작고 가벼울 것
-생존정 또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위 잡음에서도 동작이 용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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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복에 부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그리고 손목 또는 목에
매달 수 있을 것.단,목줄의 경우는 안전을 위하여 강도가 적당히 약해야
한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외관이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
-외관색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으로 할 것.그렇지 않다면 주
위를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스트립으로 마크할 것.

3.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 영역과 채널
-156.800㎒(VHF채널 16)과 최소 하나 이상의 다른 채널을 포함해야 한다.
-전파의 형식은 F3E/G3E가 되어야 한다.
4.제어기 및 지시기
-ON/OFF스위치는 장치가 스위치 ON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가
시표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출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정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켈치(무트)제어 및 채널 선택 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채널 선택은 쉽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은 명료해야 한다.
-채널의 표시는 전파규칙 부록 18(RadioRegulation-RR appendix18)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어떤 주위의 조건 하에서도 16번 채널은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5.장치 워밍-업 시간
-장치는 스위치를 켠 이후 5초 이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6.안전 예방 조치
-장치는 안테나의 단락이나 개방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7.송신기 출력
-실효복사전력은 최소 0.25W 이상이어야 한다.실효복사전력이 1W를 초과
한다면,1W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장치가 선상
통신에 사용될 때는 1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수신기의 파라미터
-수신기의 수신감도는 SINAD((Signal+Noise+Distortion)/(Noise+
Distortion)의 비율)12㏈에서 2㎶(e.m.f)이상이어야 한다.

-수신기의 간섭에 대한 면역성은 원하는 신호가 원하지 않는 신호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9.안테나
-안테나는 수직편파가 되어야 하고,가능하다면 수평면에서 무지향성이어야
한다.안테나는 효율적인 복사와 동작 주파수에서의 수신이 용이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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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신기의 출력
-오디오 출력은 선박 및 생존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위의 잡음에도 충분
히 청취 가능해야 한다.

-송신 상태에서는 수신기의 출력은 무트가 되어야 한다.
11.환경 요건
-(-)20℃부터 +55℃ 사이에서 장치는 동작이 가능해야 하고,-30℃에서 +7
0℃사이에서는 보관될 경우 손상입지 않아야 한다.

12.전원부
-전원은 장치 내에 포함되어있어야 한다.추가해서 장치의 외부 전원을 사
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원은 1:9의 비율로 그 최대 정격출력을 사용해서 8시간 운용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한다.이 비율은 6초간의 송신,수신모드에서 6초간
의 수신 및 수신대기모드에서 48초간의 대기로 정의된다.

-1차 배터리는 적어도 2년의 유효기간을 지니며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이나
표식이 있어야 한다.

-조난 상황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터리는 혼용되지 않도록 색
깔이나 표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3.라벨링
:장치의 외부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한다.
-간편한 동작 방법
-1차 배터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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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VVVHHHFFF대대대 양양양방방방향향향 무무무선선선전전전화화화장장장치치치의의의 국국국내내내외외외 시시시험험험기기기준준준

333...111정정정보보보통통통신신신기기기기기기 인인인증증증규규규칙칙칙상상상의의의 시시시험험험기기기준준준
국내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적 조건과 전기적 시험항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7).

333...111...111환환환경경경시시시험험험 조조조건건건 및및및 적적적용용용 방방방법법법
1.진동시험 조건
전진폭 3㎜,진동수 매분 0에서 500회까지의 진동 및 전진폭 1㎜,진동수

매분 500회에서 1,800회까지의 진동을 상하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간(10분
간의 주기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킨다)가한 후 정격전압을 가
하여 동작시켰을 때
2.충격시험 조건
5㎝의 높이에서 두께 1㎝ 이상의 견고한 나무판 위에 낙하면이 평행하게

3회 이상 자유낙하 시킨다.측정 대상기기의 각 면에 대해서 반복 시험 후
정격 시험을 가하여 동작 시켰을 때 파손,발화,발연 등의 이상 없이 동작
할 것.
3.온도시험 조건
(-)20℃와 (+)50℃의 온도에서 각각 1시간 이상 방치한 후,그 온도에서 규
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20℃의 온도에서 1시간 방치 후 그 상태에서 4시간(송신시간과 수신시
간에 대한 비율은 9대 1로 한다)동작시켰을 때
4.습도시험 조건
(+)35℃에 대한 상대습도 95%의 습도에 4시간 방치 후 상온․상습에 복귀

시켜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5.주수시험 조건
20㎝ 높이에서 물방울의 낙하 방향을 연직에서 15°기울여서 매분 3㎜에서

5㎜까지 수량을 전후좌우에 대하여 각 25분간 물방울을 뿌린 후 정격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333...111...222전전전기기기적적적 시시시험험험 항항항목목목
국내의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를 위한 전기적 시험항목은 정보통
신부의 무선설비 규칙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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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파수허용편차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3조에

의하여 ±10×10-6이내이어야 한다.
2.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송신설비에 의해 발사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무선설비규칙 제4
조에 의하여 최대편이의 70% 시 보다 10㏈ 큰 입력 시 16㎑ 이내이어야 한
다.

3.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무선설비규

칙 제5조에 의하여 2.5㎼ 이하이어야 한다.
4.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송신설비의 전력은 공중선전력으로 표시한다.전력은 정격전력에서 상한
50%,하한 2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5.주파수변조 조건
변조신호에 의하여 반송파가 진폭 변조되는 송신장치는 변조도가 10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반송파가 주파수 변조되는 송신장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인접채널누설전력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력이 인접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시험

으로 해상고시 제14조에 의하여 1,250㎐,최대편이의 60%시 보다 10㏈ 큰
입력 시 인접채널중심주파수의 ±8㎑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 이하이어야 한다.

7.최대주파수편이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반송파의 최대주파수편이는 해상고시 제14조에

의하여 5㎑ 이내이어야 한다.
8.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

수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장비 내부의 부차적 전파발사한도는 무선설비규
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54㏈㎽ 이하이어야 한다.

9.수신장치의 조건
수신설비는 무선설비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가.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나.선택도가 클 것
다.내부 잡음이 적을 것
라.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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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유유유럽럽럽전전전기기기통통통신신신표표표준준준협협협회회회의의의 기기기술술술기기기준준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성성성능능능 시시시험험험기기기준준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는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기술 표준 및

시험기준을 위하여 “ETSIEN 300-225:생존정용 휴대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
장치”의 기술 규격을 두고 있다9).장치는 음성 통신장비로서 단신(Simplex)방식
으로 동작해야만 하며,또한 채널 16번에서 송수신할 수 있어야하고,전파규칙
부록 18(RadioRegulation-RR appendix18)에 명기되어 있는 단신 주파수 채
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다음은 규격의 요구 조건을
정리 및 시험 방법을 분석한 내용이다11).

333...222...111송송송신신신부부부의의의 성성성능능능 기기기준준준 및및및 시시시험험험방방방법법법
111...송송송신신신출출출력력력
실효복사전력(ERP;EffectiveRadiatedPower)은 무변조 상태에서 최대 강도

로 안테나로부터 복사되는 전력으로서 송신기 출력 P에서 급전선계의 손실 L
을 뺀 안테나의 입력 전력과 송신 안테나 이득 G 와의 곱 따라서 실효 복사 전
력은 (P－L)×G㏈ 가 된다.

EEERRRPPPPPPooowwweeerrr===(((PPP---LLL)))××× GGG

1.5M

복 사전 력 측 정실

EUT

시 험 안 테 나

<그림 3-1>송신출력 측정 구성도

가.측정방법
피시험 장비는 적당히 교정된 장소 내에서 지상으로부터 1.5M의 높이위에 놓

인다.시험 안테나는 수직편파를 향하도록 위치하고,그것의 길이는 피시험 장비
에서 복사하는 주파수를 충분히 수신할 수 있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시험 안테
나의 출력단은 계측장비에 연결된다.피시험 장비는 최대 송신출력에 설정되고,
무변조 상태로 송신한다.측정을 위한 계측장비는 송신 주파수에 매칭되도록 설
정한다.시험 안테나는 아래위로 움직여 최대의 신호 세기를 측정한다.



- 14 -

나.요구 조건
실효복사전력은 최대출력은 0.25W -25W 이내이어야 한다.만일 1W를 넘어

가는 경우에는 1W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감쇄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22...스스스퓨퓨퓨리리리어어어스스스 방방방사사사
반송파의 대역 외에서 변조에 의해 측파대 요소로 나타나는 주파수 방사로 구

성되는 것으로서 장치에 의해 발산된다.

가.측정방법
피시험 장비를 스펙트럼 계측장비에 연결하고,송신기는 최대 출력으로 동작하

도록 한다.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널과 그 채널의 인접채널을 제외하고는 30㎒부
터 2㎓의 주파수 영역에서 스퓨리어스 잡음이 방사되는지 확인한다.

나.요구 조건
스퓨리어스 방사 잡음은 30㎒부터 1㎓ 사이에서는 0.25㎼(-3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1㎓부터 2㎓ 사이에서는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PE CTRUM A NALYZ ER

스 펙 트 럼 분 석 기

<그림 3-2>송신기 스퓨리어스 방사 측정 구성도 및 측정결과

333...주주주파파파수수수 편편편차차차
송신기의 주파수 편차(Frequencyerror)는 표준 값과 실제로 측정되는 반송파

주파수 사이의 차이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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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측정방법
반송파는 무변조 상태에서 측정되며,일상적인 상태 및 극한의 상태에서 검사

한다.

나.요구 조건
주파수의 편차는 ±1.5㎑ 이내이어야 한다.

F REQUE NCY  COUNTE R

주 파 수  측 정 기

<그림 3-3>주파수 편차 측정 구성도 및 측정결과

444...반반반송송송파파파 세세세기기기
실효복사전력에 기준하는 반송파의 세기는 무변조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전력

계에 연결되어 세기를 측정하고 안테나의 이득으로 정정되어진다.안테나의 이득
은 실효복사전력과 반송파 세기의 차이이다.

가.측정방법
송신기는 직접적으로 전력계측기에 연결되어야 한다.일상적인 환경 및 온도하

에서 측정하고,실효복사전력과의 비로서 안테나의 이득을 얻는다.이 후 반송파
의 세기는 최고 세기와 최소 세기에서 측정하며,일상의 환경과 극한의 환경에서
측정한다.

나.요구 조건
실효복사전력(ERP)은 최대 전력일 경우 0.25W 이상 25W 이하이어야 하고,최

소 전력일 경우 0.25W 이상 1W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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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 ER ME TE R

전 력 측 정 기

<그림 3-4>반송파 세기 측정 구성도 및 측정결과

555...주주주파파파수수수 편편편이이이
주파수 편이(Frequencydeviation)는 변조된 무선 주파수 신호의 순간적인 주

파수와 반송파 주파수의 차이이다.

<그림 3-5>일반시험변조신호의 측정결과

가가가...최최최대대대 허허허용용용 가가가능능능한한한 주주주파파파수수수 편편편이이이
(1)측정방법
주파수 편이는 송신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조파나 상호변조에 기인하여 포

함되어지며,최대 편이를 측정하기에 용이한 계측장비(예 :RF종합측정기)에 송
신기의 출력단을 직접 연결하여 측정한다.
변조 주파수는 100㎐와 3㎑ 사이를 변화해야 하며,시험 신호의 세기는 일반시

험변조신호를 생성하는 세기보다 20㏈ 높게 되어야 한다.

(2)요구 조건
최대 허용 가능한 주파수 편이는 ±5㎑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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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최대 허용 가능한 주파수 편차 측정결과

나나나...333㎑㎑㎑이이이상상상의의의 변변변조조조 주주주파파파수수수에에에서서서 주주주파파파수수수 편편편이이이의의의 감감감소소소
(1)측정방법
송신기는 일반시험변조신호에 의해 변조되어야 한다.변조 신호의 입력 세기는

유지되고,변조 주파수는 3㎑부터 25㎑까지 변조되어진다.주파수 편이를 측정한
다.

(2)요구 조건
3㎑부터 6㎑사이의 변조 주파수에서는 주파수 편이는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6㎑에서는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6㎑부터 25㎑ 사이의 변조주파수
에서 주파수 편이의 요구조건은 옥타브 당 14㏈의 선형적인 기울기로 감소하며
피시험 장비의 성능은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3-7>주파수 편이와 오디오 주파수의 비

666...변변변조조조기기기의의의 한한한계계계 특특특징징징
이 특징은 최대 허용 주파수 편이에 접근하는 편이와 함께 변조되고 있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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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의 역량을 표현한다.

가.측정방법
1㎑의 주파수의 변조 신호가 송신기에 공급되어 지며,그것의 신호 세기는 주

파수 편이가 ±1㎑가 되도록 조절한다.변조 신호의 세기는 20㏈ 더해지고 주파
수 편이를 재 측정한다.이 시험은 일반 환경 상태 및 극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
어진다.

나.요구 조건
주파수 편이는 ±3.5㎑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그림 3-8>변조기의 한계 특성 측정 구성도

777...변변변조조조기기기의의의 감감감도도도(((마마마이이이크크크 포포포함함함)))
감도는 일반적인 소리 세기에 대응하는 오디오 주파수 신호가 마이크에 공급

될 때,충분한 변조를 생산할 수 있는 송신기의 역량을 표현한다.

가.측정방법
1㎑의 주파수에 94㏈의 신호 세기를 가진 음향 신호가 피시험 장비의 마이크

에 공급되어진다.이 때 나타나는 주파수 편이를 측정한다.

나.요구 조건
주파수 편이는 ±1.5㎑에서 ±3㎑ 이내이어야 한다.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Mic

EUT

음향신호발생기
(1kHz, 94dB)

<그림 3-9>변조기의 감도 측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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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오오오디디디오오오 주주주파파파수수수 응응응답답답(((송송송신신신 시시시)))
오디오 주파수 응답은 변조 주파수의 기능으로서 그것의 주파수 응답의 과도

한 일그러짐이 없도록 동작하기 위한 송신기의 기능을 표현한다.

가.측정방법
1㎑의 변조 신호가 송신기의 오디오 입력부에 공급된다.그것의 신호 세기는

주파수 편이가 ±1㎑가 되도록 조절된다.변조 주파수는 오디오 주파수의 신호세
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300㎐부터 3㎑까지 변화한다.즉,오디오 주파수(AF)
가 1㎑에서 변조 주파수(MF)가 ±1㎑ 일 때의 상대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과 값 R=20log(   

  
)으로 얻을 수 있다.

나.요구 조건
변조 지수는 변조 주파수가 1㎑일 때를 기본 값으로 하여 +1㏈에서 -3㏈ 이내

이어야 한다.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그림 3-10>오디오 주파수 응답(송신)측정 구성도 및 허용 오차 범위

999...방방방사사사의의의 오오오디디디오오오 주주주파파파수수수 고고고조조조파파파 왜왜왜곡곡곡
오디오 주파수에 의해 변조된 방사의 고조파 왜곡은 비율로서 정의되고,기본



- 20 -

주파수의 모든 고조파 잡음의 실효전압(rms)대 선형 복조 후 신호의 전체 실효
전압의 비로서 나타나며 그 값은 퍼센트(%)로 표현한다.

가.측정방법
송신기에 의해 발생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는 적당한 커플링 장치를 통하여 옥

타브 당 6㏈ De-emphasis의 선형복조기에 공급되어진다.
일상 환경 조건에서는 변조 지수가 3으로 300㎐에서 1㎑ 사이의 주파수에서

성공적으로 변조되어야 한다.
극한 환경 조건에서는 ±3㎑의 주파수 편이로 1㎑에서 수행한다.

나.요구 조건
고조파 왜곡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1000...인인인접접접채채채널널널출출출력력력
인접채널출력(Adjacentchannelpower)은 변조의 정의된 상태 하에서 전체 송

신 출력의 부분으로서,각 인접채널의 일반 주파수상에 명기된 통과 대역 내에서
감소한다.이 출력은 변조에 의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출력의 합계로서 송신기의
잡음(Hum 과 Noise)이다.

가.측정방법
인접채널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출력 측정 수신기를 요구한다.

(1)송신기의 출력은 출력 측정 수신기(이하 수신장치)의 입력단에 연결되고,송
신기의 임피던스는 50Ω,수신장치에 입력되는 신호 세기는 적당히 조절한다.

(2)송신기의 비변조와 함께 수신장치는 최대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조절되어야
한다.이것이 0㏈ 응답점이다.수신장치의 감쇄기를 설정하고 측정기의 값을
읽어 기록한다.

(3)수신장치를 조정하여 반송파로부터 멀어지도록 조절하며,송신기의 반송파
주파수에 가장 접근한 수신장치의 -6㏈ 응답은 17㎑의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이동하여 위치한다.

(4)송신기는 ±3㎑의 편이를 만드는 것보다 20㏈ 높은 세기에서 1.25㎑ 주파수
로 변조된다.

(5)수신장치의 스텝 감쇄기는 위의 (2)에서 기록한 값과 동일한 값을 얻도록 조
절한다.

(6)인접채널출력 대 반송파 출력의 비율은 (2)와 (5)의 감쇄기 설정값 차이이며,
기기의 읽을 수 있는 차이가 보정된다.

(7)측정은 수신장치와 함께 반송파의 다른 측면으로 조정되고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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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구 조건
인접채널출력은 송신기의 반송파 출력아래에서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출력 측정 수신기의 사양
출력 측정 수신기는 믹서와 중간주파수 필터,발진기,증폭기,스텝 감쇄기 및

실효값(rms)지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실효값 지시기와 스텝 감쇄기를 대신하
여 ㏈로 교정되는 실효값 전압계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출력 측정 수신
기의 기술 특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진다.

(1)중간주파수 필터
중간 주파수 필터(IFFilter)는 다음 그림과 같은 선택도 특성에 따라 제한 내

에 있어야 한다.

<그림 3-11>IF필터의 선택도 특성 그래프

선택도 특성은 <표 3-1>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인접 채널의 중앙 주파수로부
터 주파수 분리점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표 3-1>선택도 특성
인접채널의 중앙 주파수로부터 필터 곡선의 주파수 분리점(㎑)

D1 D2 D3 D4

5 8.0 9.25 13.25

감쇄점은 다음의 <표 3-2>과 <표 3-3>에 주어진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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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반송파에 접근한(Closeto)감쇄점
인접채널의 중앙 주파수로부터 필터 곡선의 주파수 분리점(㎑)

D1 D2 D3 D4

+3.1 ± 0.1 -1.35 -5.35

<표 3-3>반송파로부터 떨어진(Distant)감쇄점
인접채널의 중앙 주파수로부터 필터 곡선의 주파수 분리점(㎑)

D1 D2 D3 D4

± 3.5 ± 3.5 ± 3.5 +3.5, -7.5

90㏈ 감쇄점 외부 필터의 최소 감쇄는 90㏈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감쇄 지시기
감쇄 지시기(Attenuationindicator)는 최소 80㏈의 범위를 가져야 하고,1㏈의

정확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90㏈의 범위 이상의 것을 추천한다.

(3)실효값 지시기
기기는 최고 값(Peakvalue)과 실효 값(rmsvalue)사이를 10:1의 비율로서

비-시뉴소이드 도법(Non-sinusoidal)으로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4)발진기와 증폭기
발진기와 증폭기(Oscillatorandamplifier)는 저주파 잡음이 비변조된 송신기의

인접채널출력를 측정하기위한 방식과 같이 제작되어야 하며,자신의 잡음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90㏈ 이하의 측정값이 산출되어야
한다.

111111...송송송신신신기기기의의의 잔잔잔여여여 변변변조조조
송신기에 적용될 때,고주파 신호의 복조이후 발생되는 오디오 주파수 잡음과

일반시험변조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오디오 주파수 출력의 비로서 ㏈ 값으로 나
타난다.

가.측정방법
일반시험변조신호가 송신기에 공급된다.송신기에 의해 발생되는 고주파 신호

는 적당한 커플링 장치를 통하여 옥타브 당 6㏈의 디-엠파시스를 가지는 선형
복조기에 공급되어야 한다.디-엠파시스의 시정수는 적어도 750㎲가 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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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컷-오프를 가진 High패스 필터는 내부 잡음에 의해 발생되는 낮은
오디오 주파수가 강조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신호는 실효값 전압계를 사용하여 복조기의 출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변조는 이후 스위치 오프되고,출력에서 잔여 오디오 주파수 신호의 세기는 다

시 측정된다.

나.요구 조건
잔여 변조는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1222...송송송신신신기기기의의의 과과과도도도적적적 주주주파파파수수수 특특특성성성
송신기의 과도적 주파수 특성은 RF출력이 ON 또는 OFF될 때 송신기의 주

파수와 실제 송신 주파수와의 차이로서 시간 내 변화이다.
ton

t1

t2

toff

t3

 : 송신 스위치를 ON 시킬 때, 출력이 기준 출력의 0.1%를 초과하는 지점

 : ton 지점부터 시작하여 <표 3-4>에 나타난 시간까지

 : t1의 마지막 지점부터 <표 3-4>에 나타난 시간까지 

 : 출력이 기준 출력의 0.1% 아래까지 떨어지는 스위치 OFF 지점

 : toff지점부터 <표 3-4>에 나타난 시간까지

<표 3-4>TimePeriod
t1 (ms) 5.0

t2 (ms) 20.0

t3 (ms) 5.0

가.측정방법

EUT

OS CILLOSCOPE

감 쇄 기

<그림 3-12>송신기의 과도적 주파수 특성 측정 구성도

(1)송신기는 신호의 세기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50Ω의 감쇄기에 연결시킨다.
(2)두 개의 신호가 결합기를 통해 분석기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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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험 신호는 송신기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4)시험 신호는 1㎑에 ±25㎑의 편이로 변조된다.
(5)시험 신호의 세기는 분석기에 입력된 송신기의 출력의 0.1%가 되도록 조절
한다.이 세기는 측정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6)분석기에서는 신호의 세기 차이와 주파수 편차의 값을 출력하여 오실로스코
프의 입력단에 공급한다.

(7)오실로스코프는 입력 주파수와 관련하여 채널을 분리하기 위하여 입력 채널
+1이 되도록 설정한다.

(8)오실로스코프는 10ms/div의 스위프 비율로 설정되어야 하고,디스플레이의
가장자리로부터 1div에 트리거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9)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1㎑ 의 시험 신호를 보여줄 것이다.
(10)오실로스코프는 이후 낮은 입력 레벨에서 입력에 대응하는 채널 상에 트리
거를 설정한다.

(11)송신기는 무변조 상태에서 트리거 펄스를 발생하기 위하여 스위치 ON 되
고,디스플레이 장치에 나타난다.

(12)시험 신호와 송신기의 출력 사이 출력 비율의 변경 결과는 분석기에 의해
캡쳐되고,하나는 1㎑의 시험 신호로 보여지고,다른 하나는 송신기 대 시간의
주파수 편차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분리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13)1㎑의 시험 신호가 완전히 억압되는 순간 ton을 제공한다.
(14)표 1에서 정의된 시간 t1과 t2는 적절한 틀로 되어 사용되어 진다.
(15)결과는 주파수 편차 대 시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6)송신기는 계속해서 스위치 ON 되어있다.
(17)오실로스코프는 이후 높은 입력 레벨에서 입력에 대응하는 채널 상에 트리
거를 설정하고,디스플레이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1div에 트리거가 발생
하도록 설정한다.

(18)송신기는 이후 스위치 OFF된다.
(19)1kHz의 시험 신호가 올라가는 시작점의 순간 toff를 제공한다.
(20)표 1에서 정의된 시간 t3은 적절한 틀로 되어 사용되어 진다.
(21)결과는 주파수 편차 대 시간으로 기록되어 진다.

나.요구 조건
주파수 편차가 t1과 t3의 기간동안 1채널 분리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파수 편차는 t2의 기간동안 1/2채널 분리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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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송신기의 과도적 주파수 특성 측정 그래프

111333...고고고조조조파파파 왜왜왜곡곡곡과과과 오오오디디디오오오 주주주파파파수수수 출출출력력력 비비비
수신기 출력에서 고조파의 왜곡은 변조 오디오 주파수의 모든 고조파의 전체

실효전압 값 대 수신기에 의해 전달되는 신호의 전체 실효전압 값의 비로서 퍼
센트(%)단위로 나타난다. 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는 최대 출력을 이용하기 위
하여 제조사의 의해 지정된 값이다.

가.측정 방법
100㏈㎶의 세기의 시험 신호가 수신기의 설정 주파수와 동일한 반송파로 일반

시험변조신호로 변조되어 수신기의 입력단에 공급된다.
변조지수 3으로 300㎐부터 1㎑ 까지 변화하며,고조파 왜곡과 오디오 주파수 출
력을 측정한다.고조파 왜곡과 오디오 주파수 출력은 위의 주파수에서 측정된다.

나.요구 조건
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는 적어도 스피커에서 200㎽ 이상 되어야 하며,만일 이

어폰이 공급될 경우 1㎽ 이상 되어야 한다.
고조파 왜곡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SIGNAL GENERATOR

<그림 3-14>고조파 왜곡과 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의 측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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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수수수신신신부부부의의의 성성성능능능 기기기준준준 및및및 시시시험험험방방방법법법
111...수수수신신신기기기의의의 스스스퓨퓨퓨리리리어어어스스스 방방방사사사
수신기로부터의 스퓨리어스 방사는 장비 및 그것의 안테나에 의해서 복사되는

주파수들의 잡음이다.

가.측정방법
수신기는 전원 유도로부터의 복사를 피하기 위하여 전원 공급부로부터 무선

주파수 필터를 통하여 동작하도록 한다.스퓨리어스 잡음의 복사는 계측장비에
의해 측정되며 30㎒부터 2㎓ 범위 내에서 확인한다.

나.요구 조건
스퓨리어스 방사 잡음의 세기는 30㎒부터 1㎓ 사이에서는 2㎻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하고,1㎓부터 2㎓ 사이에서는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PE CTRUM ANALY Z E R

스 펙 트 럼 분 석 기

<그림 3-15>수신기 스퓨리어스 방사 측정 구성도

222...오오오디디디오오오 주주주파파파수수수 응응응답답답(((수수수신신신 시시시)))
-오디오 주파수 응답은 수신기의 입력에 공급되는 일관적인 편이의 무선 주파
수 신호의 변조 주파수 기능으로서 수신기의 오디오 주파수 출력 세기 내의 변
화로 정의된다.

가.측정 방법
수신기의 주파수와 동일한 반송파 주파수로 세기가 +60㏈㎶의 시험신호가 수

신기의 입력으로 적용된다.
수신기의 오디오 주파수 출력은 일반시험변조신호에서 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

의 50%가 되도록 조절한다.이 설정의 세기는 시험 중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주파수 편이는 ±1㎑가 되도록 한다.주파수 편이는 변조 주파수가 300㎐에서 3
㎑로 변하는 동안 상수로 남아 있어야 하며 오디오 주파수 출력이 측정된다.

나.요구 조건
수신기 응답은 1㎑의 지점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옥타브 당 6㏈ 씩 감소

되며,500㎐부터 3㎑ 이내에서는 +1㏈ 또는 -3㏈ 이상 편이가 되지 않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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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에선 -3㏈에서 -6㏈를 넘지 않아야 한다.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SIGNAL GENERATOR

<그림 3-16>오디오 주파수 응답(수신)측정 구성도 및 허용 오차 범위

333...최최최대대대 허허허용용용 수수수신신신감감감도도도
수신기의 최대 허용 수신감도는 일반시험변조신호가 수신기에 공급될 때 동작

하는 신호의 최소 세기이다.
-모든 경우 오디오 주파수 출력은 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의 50%로 설정
-측정 시 SINAD는 20㏈가 된다.

가.측정 방법
수신기의 주파수와 동일한 반송파를 시험 신호로 하여 일반시험변조신호에 의

해 변조된 신호가 수신기의 입력에 적용되도록 한다.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가
50%가 되도록 조절한다.SINAD의 비가 20㏈ 되도록 시험 신호의 세기를 조절
한다.

나.요구 조건
최대 허용 수신감도는 +6㏈㎶(-107㏈m)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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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SIGNAL GENERATOR

<그림 3-17>최대 허용 수신감도의 측정 구성도와 측정결과

444...상상상호호호 채채채널널널 소소소거거거
상호 채널 소거는 수신 주파수에서 원하는 변조된 신호를 수신할 때 원치 않

는 변조 신호로 인한 과도한 영향 없이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능력
가.측정 방법
신호결합기를 이용하여 두개의 신호가 수신기에 연결된다.하나(원하는 신호)

는 일반시험 변조신호이고,나머지 하나(불요파)는 400㎐에 의해 변조되고 ±3㎑
의 주파수 편이로 설정한다.두 개의 주파수는 수신기에 일치하는 반송파신호이
다.원하는 신호는 위의 “3.최대허용 수신감도”의 값이 되도록 조절한다.불요파
의 영향으로 SINAD 가 14㏈로 되는 지점이 되도록 한다.이 지점에서의 불요파
의 세기를 측정한다.

나.요구 조건
상호 채널 소거는 -10㏈에서 0㏈ 이내이어야 한다.

EUT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SIGNAL GENERATOR

신호발생기(1)

SIGNAL GENERATOR
신호합성기

<그림 3-18>상호 채널 소거의 측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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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인인인접접접 채채채널널널 선선선택택택도도도
인접채널 선택도는 25㎑의 대역폭으로 인하여 수신기가 원하는 신호를 수신하

는 능력으로 원하지 않는 신호(원 신호 ±25㎑)가 나타날 경우 원하는 신호를 수
신하는 수신기의 능력이다.

가.측정 방법
신호결합기를 통하여 두개의 신호가 수신기에 연결된다.하나는 원하는 신호로

일반시험변조신호가 공급되고,원치 않는 불요파는 400㎐에 ±3㎑의 편이로서 인
접채널로 공급된다.원하는 신호는 “3.최대허용 수신감도”의 값이 되도록 조절
한다.불요파의 세기를 조절하여 SINAD가 14㏈되도록 한다.인접 채널 선택도는
원하는 신호의 크기와 불요파 신호 크기의 차이로 나타난다.

나.요구 조건
인접 채널 선택도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666...스스스퓨퓨퓨리리리어어어스스스 리리리스스스폰폰폰스스스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원하는 신호와 응답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원

치 않는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수신기의 능력

가.측정 방법
신호결합기를 통하여 두개의 신호가 수신기에 연결된다.하나는 원하는 신호로

일반 시험 변조 신호가 공급되고,원치 않는 신호(불요파)는 400㎐의 변조에 ±3
㎑의 편이 신호가 공급된다.원하는 신호는 “3.최대허용 수신감도”의 값이 되도
록 조절한다.불요파의 세기는 -27㏈이고 주파수는 100㎑부터 2㎓ 까지 12.5㎑의
스텝으로 스위프된다.어떤 주파수에서 응답을 얻을 때 이 신호의 세기를 조절하
여 SINAD가 14㏈ 되도록 한다.이 때 나타나는 원하는 신호의 세기와 불요파
신호의 세기 차를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라고 한다.
나.요구 조건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최소 70㏈ 이상이어야 한다.

777...상상상호호호변변변조조조 응응응답답답
상호변조 응답은 원치 않는 신호가 두 개 이상 발생 시 원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의 능력이다.

가.측정 방법
세 개의 신호가 신호결합기를 통하여 수신기에 연결된다.하나는 원하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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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 시험 변조 신호이고,두 번째는 불요파A로 무변조로서 원하는 신호에서
±50㎑ 떨어진 신호,세 번째는 불요파B로서 원하는 신호에서 ±100㎑ 이상 떨
어진 신호로 400㎐의 변조와 ±3㎑의 편이를 둔다.원하는 신호는 “3.최대허용
수신감도”의 값이 되도록 조절한다.두 개의 불요파의 세기를 동일하게 맞춘다.
두 개의 불요파 세기를 조절하여 SINAD가 14㏈가 되도록 한다.이 때 원하는
신호와 불요파(A,B)와의 세기 차를 상호변조 응답 이라 한다.

EUT

RF 종합측정기

RF COMMUNICATION

SIGNAL GENERATOR

신호발생기(1)

SIGNAL GENERATOR

신호발생기(3)

신호합성기

SIGNAL GENERATOR

신호발생기(2)

<그림 3-19>상호변조 응답의 측정 구성도

나.요구 조건
상호변조 응답은 최소 68㏈보다 커야 한다.

888...블블블로로로킹킹킹 (((또또또는는는 감감감도도도 억억억압압압)))
블로킹은 수신기의 원하는 오디오 주파수 출력에서의 변화하는 것 또는 다른

주파수 상의 불요파로 인한 SINAD가 감소하는 것이다.

가.측정 방법
두 개의 신호가 신호결합기를 통하여 수신기에 연결된다.원하는 신호는 일반

시험변조신호로 수신기의 주파수에 일치하도록 한다.처음 불요파는 OFF상태로
두고 원하는 신호는 “3.최대허용 수신감도”의 값이 되도록 조절한다.원하는 신
호의 오디오 출력 세기는 오디오 출력의 50%가 되도록 한다.불요파는 무변조파
로서 ±1㎒,±2㎒,±5㎒,그리고 ±10㎒로 수신기의 주파수에 편이를 두어 공
급한다.
SINAD14㏈가 될 때 불요파의 세기를 측정한다.

나.요구 조건
어떤 주파수에서도 블로킹 레벨은 -27㏈m 보다 커야한다.(단 스퓨리어스 응

답으로 확인된 주파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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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수수수신신신기기기 리리리미미미터터터의의의 진진진폭폭폭 응응응답답답
수신기 리미터의 진폭응답은 변조된 신호의 라디오 주파수 입력 레벨과 수신

기 출력에서의 오디오 주파수 레벨 사이의 관계이다.

가.측정 방법
수신기 주파수의 시험 신호에는 -101㏈m 의 세기로 일반시험변조신호가 입력

에 공급되고,오디오 주파수 출력 세기는 오디오 주파수 출력보다 6㏈ 작은 레벨
로 조절된다.입력신호의 레벨을 -7㏈m 으로 조절하고 오디오 주파수 출력 레벨
을 측정한다.

나.요구 조건
오디오 주파수 출력 레벨의 최대와 최소사이의 변동은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1000...수수수신신신기기기 잡잡잡음음음
수신기 잡음은 스퓨리어스 영향으로부터 결정하는 잡음의 오디오 주파수 출력

과 평균 세기의 라디오 주파수 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오디오 주파수 출력의 비
로서 나타나며,일반시험변조신호로 변조되고 수신기의 입력에 공급된다.

가.측정 방법
+30㏈㎶ 세기의 시험신호가 일반 시험 변조되어 수신기와 같은 반송파에 의해

수신기에 공급된다.오디오 주파수 로드는 수신기의 출력 터미널에 연결된다.오
디오 주파수 출력 제어는 오디오 주파수 출력 레벨로 설정된다.출력 신호는 20
㎐에서 20㎑의 대역폭과 함께 볼트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다.변조는 스위치는
OFF시키고 오디오 주파수 출력 레벨을 다시 측정한다.

나.요구 조건
수신기의 잡음은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3...333국국국제제제전전전기기기기기기술술술위위위원원원회회회의의의 기기기술술술기기기준준준

333...333...111환환환경경경시시시험험험 기기기준준준
환경시험의 국제 기술 기준은 해상용 항해․통신장비의 일반요건 및 시험방법

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 IEC60945의 기술 기준이 표준이 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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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건건조조조 고고고온온온
가.보관 시험
(1)목 적

이 시험은 운전되지 않고 있는 장비의 온도 응력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한 것이다.+70℃의 온도가 선상의 폐쇄된 구획과 항만에서 태양열에 완전히
노출된 장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값이다.

(2)시험 방법
피 시험 장비는 정상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가진 시험 챔버에 위치하여

야 하며,온도를 +70℃ ±3℃까지 상승시켜 10-16시간 까지 유지 시킨다.이
시험의 종료 시,피시험 장비는 정상 환경조건으로 복귀 시킨 후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나.기능 시험
(1)목 적

이 시험은 고온의 주위 온도 및 온도 변화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장비의 능
력을 결정한다.해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공기 온도는 +32℃이며 해상에
서 얻어진 태양열의 최대 값은 +23℃이므로 태양에서 선박이 만날 수 있는 최
대 온도는 +55℃가 된다.

(2)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를 정상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가진 시험 챔버에 놓는다.피

시험 장비 및 필요 시 피시험 장비에 공급되는 공기 조화기를 작동시킨다.온
도를 +55℃ ±3℃가지 상승시켜 유지한다.+55℃ ±3℃의 온도 조건에서 10-
16시간의 시험 기간 종료 시,피시험 장비는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222...습습습도도도
가.목 적

이 시험은 고습도의 조건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장비의 능력을 결정한다.
95%의 상대 습도를 가진 지표면 대개에서 발생하는 최대 값인 +40℃의 온도
로 단일 사이클을 적용한다.

나.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를 정상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가진 챔버에 놓는다.3±0.5

시간 동안 +40℃ ±2℃ 및 상대 습도 93±3%로 상승시킨다.이 조건을 10
-16시간까지 유지한다.피시험 장비에 공급된 공기 조화기는 조건 유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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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료 시에 작동시킬 수 있다.피시험 장비는 30분 후 또는 제조자에 의해
동의된 시간 후 동작시켜야 하며,적어도 2시간 동안의 계속적인 운전 상태에
서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333...저저저온온온
가.보관 시험
(1)목 적

이 시험은 운전되지 않고 있는 장비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모의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이 시험은 작동하지 않은 시간이 연장된 후 올바른 비상용 장비
의 작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용 장비에 적용한다.

(2)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를 정상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가진 챔버에 놓는다.온도를

-30℃ ±3℃가지 강하시켜 10-16시간까지 유지한다.이 시험의 종료 시,피
시험 장비를 정상 환경 조건으로 전환시킨 후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하여
야 한다.

나.기능 시험
(1)목 적

이 시험은 저온에서 운전되는 장비의 능력을 결정하며,장비가 저온의 주위
온도에서 기동이 가능한지의 능력을 증명한다.

(2)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를 정상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의 챔버에 놓는다.온도를 -20℃

±3℃까지 강하시켜 10-16시간까지 유지한다.피시험 장비에 공급되는 공기
조화기를 시험 기간 종료 시에 작동시켜야 한다.피시험 장비는 30분 후 또는
제조자에 의해 동의된 시간 후 동작시켜야 하며,챔버의 온도가 -20℃ ±3℃
로 계속 유지되는 동안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444...열열열 충충충격격격
가.목 적

이 시험은 휴대용 장비가 고온에서 보관 후 갑작스런 잠수 후 올바르게 작
동되는지의 능력을 결정한다.

나.시험 방법
피 시험 장비는 1시간 동안 +70℃ ±3℃의 대기에 놓여야 한다.그 다음

온도가 +25℃ ±3℃인 물에 피시험 장비의 최고점에서 물의 표면까지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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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5㎜로 되도록 하여 1시간 동안 잠수시킨다.이 시험의 종료 시,피시
험 장비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이 후 손상과 요구되지 않는 물의 유입에
대하여 검사한다.

555...낙낙낙하하하
가.목 적

이 시험은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장비의 선박 갑판위의 자유 낙하에 따른 영
향을 모의실험하기 위한 것이다.이 시험은 그러한 취급 부주의가 가장 잘 발
생할 수 있는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에 적용한다.

나.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의 각 면에 1회 낙하하는 방법으로 연속 6회 낙하시킨다.시험

표면을 적어도 150㎜ 두께와 30㎏ 이상의 질량을 가진 단단한 나무로 구성한
다.낙하 순간에 시험 표면에 대한 피시험 장비의 최하단의 높이를 1,000±10
㎜ 로 한다.피시험 장비는 운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기 시험
을 받아야 한다.이 시험의 종결 시,피시험 장비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외부 손상에 대하여 검사한다.

666...진진진동동동
가.목 적

이 시험은 기계적인 결함이나 성능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진동에 견디는
장비의 능력을 시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시험은 선박의 프로펠러와
기기류에 의해 선체에서 발생된 진동의 영향을 모의 실험한다.이 진동은 일반
적으로 13㎐까지의 주파수이며 주로 수직적인 파이다.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시험은 불규칙한 폭풍우의 일격으로 인한 영향을 모의실험하며,주로 수평적인
파이다.이 시험은 발생되는 가속 값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아 전자 장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전후 운동,좌우 운동 및 상하 운동의 병진 운동의 성분과,횡
적,종적 및 선수 운동의 회전 성분을 주는 규칙파 해면의 영향을 모의실험하
지 않는다.

나.시험 방법
충격 및 진동 흡수 장치를 가진 피시험 장비를 정상적인 지지 수단과 정상

적 형태로 진동 탁자에 고정시켜야 한다.피시험 장비는 진동 탁자가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보상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매달 수도 있다.진동 장비의 전자계
의 현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피시험 장비 성능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시키
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설비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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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험 장비는 다음 주파수 사이의 모든 주파수에서 사인곡선의 수직 진동 하
에 있어야 한다.
2-5㎐ 사이에서부터 13.2㎐ 까지 :±1㎜ ±10%의 진폭
(13.2㎐에서 최대 가속도 7m/s2)
13.2-100㎐ 까지 :지속적인 최대 가속도 7m/s2

주파수의 스위프 속도는 피시험 장비의 어느 부분에서도 공진을 검출할 수
있도록 0.5옥타브/분 이어야 한다.시험을 통해 공진점을 찾아야 한다.공진을
찾는 동안,피시험 장비의 본래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품이나 하위 조
립품에 공진의 명확한 표시가 있는지,육안과 청각에 의해 피시험 장비를 외형
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그러한 점이 발견되면 시험 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
다.명확한 공진이 확인된 곳에 피시험 장비의 외부에 고정된 센서에 의해 측
정된 어떤 공진이,피시험 장비가 고정된 표면에 대해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이
5이상의 경우에,피시험 장비는 2시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시험에서 명기된
진동 수준에서 가각의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 내구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5이
상의 크기 비를 가진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관찰된 하나의 주파수에서 진
동 내구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어떠한 공진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진동 내구
성 시험은 30㎐의 주파수에서 실행되어야 한다.성능 검사는 각 내구성 시험
기간동안에 적어도 1회 및 각 내구성 시험 기간의 종결 전에 q회 실행되어야
한다.

777...침침침수수수
가.목 적

이 시험은 비록 해상에 표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생존자에 휴대되어
일시적인 침수를 경함할 수 있는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에 대한
수압의 영향을 모의실험 하는 것이다.

나.시험 방법
이 시험은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수중에 피시험 장비를 완전히

침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피시험 장비의 최고점이 수심 1m의 아래에 위치한다.
시험 시간은 5분이다.
물의 온도는 장비의 온도와 5K 이상 다르지 않다.
이 시험의 종료 시,피시험 장비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그 후 손상과

요구되지 않는 물의 침수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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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태태태양양양열열열 방방방사사사
가.목 적

이 목적은 갑판 상부에 설치되고 풍우에 노출이 요구된 장비에 대한 연속적
인 태양 방사의 영향을 모의실험 하는 것이다.

나.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는 적절한 지지대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80시간 동안 <표 3-5>

에 명기된 바와 같이 모의실험용 태양열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시험
함으로부터 반사된 방사를 포함한 시험 점에서의 세기는 표 4에 주어진 바와
같이 스펙트럼 분산을 가진 1120W/m2±10%이어야 한다.시험의 종료 시,피
시험 장비는 성능 검사와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표 3-5>스펙트럼 에너지 분산 및 허용 오차

 스펙트럼 영역 자외선 B
*

자외선 A 가시 영역 적외선 부

대역폭 (㎛) 0.28~0.32 0.32~0.40 0.40~0.52 0.52~0.64 0.64~0.78 0.78~3.00

복사강도 (W/m2) 5 63 200 186 174 492

허 용 값 (%) ± 35 ± 25 ± 10 ± 10 ± 10 ± 10

 * 지구 표면에 도달한 대역폭이 0.30㎛ 보다 짧은 방사는 무시함.

999...오오오일일일 저저저항항항
가.목 적

이 시험은 장비에 대한 광유의 영향을 모의실험 하는 것이다.
나.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는 다음 시방의 광유에서 3시간 동안 19±5℃의 온도에서 잠수
되어야 한다.
-아닐린점 :120±5℃
-인 화 점 :최소 240℃
-점 성 :99℃에서 10-25cST

다음의 유류가 사용될 수 있다.
-ASTM OilNo.1
-ASTM Oil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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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OilNo.1
이 시험 후에 피시험 장비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피시험 장비는 성능 검사와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111000...부부부식식식(((염염염수수수 분분분무무무)))
가.목 적

이 시험은 물리적 저하 없이 염기의 대기에 노출되어야 하는 장비의 능력을
결정한다.시험의 순환 특성은 사용 조건에 비교된 영향을 가속시킨다.

나.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는 챔버에 놓고 정상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염수로 분무되어야

한다.염수는 증류 또는 탈염수의 중량 95%에서 염화나트륨의 중량 5±1%를
용해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분무 시한 종료 시,7일의 기간 동안 피시험 장비
는 40±2℃의 온도 및 90-95%의 상대 습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피시험
장비에 각 2시간 후 7일의 저장 기간을 가지고 4회의 분무기간을 구성하는 시
험이 행해져야 한다.이 시험의 종료 시,확대 없이 육안으로 피시험 장비를
검사한 후 성능 검사에 만족하여야 한다.

333...333...222전전전자자자파파파 시시시험험험 기기기준준준
전자파시험의 국제 기술 기준은 해상용 항해․통신장비의 일반요건 및 시험방

법 중 9장과 10장에서 전자파 시험 기술 기준을 정리하고 있는 IEC60945의 기
술 기준이 표준이 되고 있다12).

111...전전전자자자파파파 복복복사사사 (((RRRaaadddiiicccaaattteeedddeeemmmiiissssssiiiooonnn)))
가.목 적

이 시험은 잠재적으로 무선 통신장비와 같은 선박의 다른 장비에 간섭을 일
으킬 수 있는 장비(안테나를 통한 장비를 제외)에서 방사되는 모든 신호를 측
정한다.

나.시험 방법
150㎑ -30㎒ 및 156-165㎒ 주파수 범위 내의 수신 대역폭은 9㎑이어야

하고 30㎒ -2㎓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120㎑이어야 한다.150㎑ -30㎒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자계에 의한 측정이 되어야 한다.계측용 안테나는 전기적
으로 차폐된 루프 안테나 형태이어야 하며,그 안테나는 측면 길이 60㎝ 의 정
사각형으로 완전히 폐위될 수 있는 것이거나 적절한 페라이트 막대 안테나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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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교정 계수에는 자계 강도를 동등한 전계강도로 전환하는 계수 +51.5
㏈를 포함하여야 한다.30㎒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은 자계로 이루어져야
한다.측정 안테나는 공진 길이의 평형 다이폴(dipole),대체 단축 다이폴 또는
보다 높은 이득의 안테나이어야 한다.피시험 장비 방향에서 측정 안테나의 크
기는 피시험 장비로부터 거리의 20%를 넘지 못해야 한다.80㎒ 이상의 주파수
에서 측정 안테나 중심의 높이를 지표면 위 1-4m 범위에서 변환할 수 있어
야 한다.
시험 장소는 금속 접지판과 3m 측정 거리를 감안한 크기를 사용한다.피시

험 장비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주 장치와 기타 모든 장치 간의 상호
연결 케이블(마이크로파는 제외)은 제조업자가 정하는 최대 길이거나 20m보다
짧아야 한다.필요한 입출력 포트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최대 케이블 길이,또
는 20m보다 짧게 연결하여야 하며,정상적으로 연결된 보조 장비의 임피던스
모의실험을 위하여 차단되어야 한다.이들 케이블의 과다한 길이는 연결된 포
트에서 수평면으로 늘어뜨려 30-40㎝의 길이로 케이블의 대략 중간에 묶어
야 한다.케이블의 부피나 경직성 때문에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
지 케이블의 배치는 필요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밀착시키고 시험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시험 안테나는 피시험 장비로부터 3m 떨어진 거리에 배치해야 한다.안테나

의 중심은 지표면 위로부터 최소한 1.5m 에 두어야 한다.자계 안테나에 한하
여 높이가 조정될 수 있으며,최대 방출 레벨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평
행으로 하여 수평 편파 및 수직 편파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전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결국 안테나는 피시험 장비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고,다시 최
대 방출 레벨을 결정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피시험 장비는 시험 안테나 중간
점에서 직교하는 면에 배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회전할 수 있
어야 한다.
추가하여 156-165㎒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은 9㎑의 수신 대역폭으로 반

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또한 선택적으로 156-165㎒의 주파수 대역에서
제조업자와 시험 기관 간의 합의에 일치한 최고 수신기나 주파수 분석기가 사
용될 수 있다.

다.요구 결과
150㎑ -2㎓ 주파수 범위의 외부 포트로부터 3m 거리에서 복사 한계는 <그

림 3-20>과 같다.또한 156-165㎒ 주파수 범위의 외부 포트로부터 3m 거리
에서 발사 한계는 2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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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외부 포트로부터의 전자파 복사 한계치 허용 그래프

<그림 3-21>전자파 복사의 한계치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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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복복복사사사 전전전자자자계계계 내내내성성성
가.목 적

이 시험은 선박의 VHF송신기 및 휴대형 무선 장치 등의 동작 시 발생하는
80㎒ 이상의 주파수에서 무선 송신기의 영향에 대해 모의실험을 하기 위한 것
이다.

나.시험 방법
피시험 장비는 적절히 차폐된 공간이나 피시험 장비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

는 무반향 챔버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피시험 장비는 균일한 자계 내의 비전
도 지지물에 의해 바닥으로부터 절연된 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균일한 자계
는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교정되어야 한다.피시험 장비 및 관련 케이블의
배치는 시험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특별히 피시험 장비와 관련한 배선이 없다면 차폐되지 않은 평행 도체를 사

용하여야 하며,피시험 장비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전자계에 노출되도록
피시험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시험은 피시험 장비의 4방향의 측면에 인접한
신호 발생용 안테나로 실행하여야 한다.피시험 장비가 다른 방향(수직이나 수
평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은 전체 방향에 대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최초 피시험 장비는 교정면과 한 면이 일치하도록 배치한다.주파수 범위는

1.5×10-3decades/s내의 속도로 스위프 되어야 하고 피시험 장비의 모든 오
작동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저속이어야 한다.모든 민감한 주파수
나 우월한 이득이 있는 주파수를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피시험 장비의 성능은
변조된 전계 강도 10V/m 내에서 80㎒ ~1㎓ 범위의 주파수로 스위프 될 때,
시험 동안 및 시험 후까지 의도된 대로 작동을 계속해야 한다.관련 장비 표준
이나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기술 시방서에 정의된 어떠한 성능의 저하나 기능
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변조는 80±10% 의 크기로 400㎐±10%로 되어야 한
다.

333...정정정전전전기기기 방방방전전전(((EEESSSDDD :::EEEllleeeccctttrrroooSSStttaaatttiiicccDDDiiisssccchhhaaarrrgggeee)))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내내내성성성
가.목 적

이 시험은 사람이 인조 섬유 카펫이나 비닐 의류에 접촉하여 충전될 수 있
는 환경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체로부터의 정전기 방전의 영향에 대한 모
의실험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시험 방법
이 시험은 방전 막대에 접속된 150㎊의 에너지 저장 커패시턴스와 330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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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저항을 사용하는 정전기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한다.피시험
장비는 모든 측면에서 피시험 장비로부터 최소한 0.5m 돌출한 금속제 접지판
상에 절연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발생 장치로부터의 방전은 통상 인체가
접근 가능한 지점 및 표면에 적용되어야 한다.정전기 발생 장치는 표면에 수
직으로 두어야 하며,방전이 적용될 위치는 초당 20회 방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그때 각 지점은 피시험 장비의 모든 오작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10회의 양극 및 음극 방전으로 적어도 1초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접촉 방전(contactdischarge)이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제조자가 절연 처리가 요
구된다고 표시한 페인트 된 표면 등 접촉 방전이 인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기중 방전(airdischarge)을 이용한다.
피시험 장비 근처에 위치하거나 설치된 대상물의 방전에 대한 모의실험을

행하기 우하여 10회의 양극 및 음극 단일 접촉 방전이 피시험 장비의 각 측면
에서 0.1m 떨어진 지점에서 접지면에 인가되어야 한다.
추가하여 10회의 방전이 피시험 장비의 네 면이 완전히 조명하도록 서로 다

른 지점에 있는 판으로 수직 접속판의 한쪽 가장자리 중심에 인가되어야 한다.
시험 레벨은 6㎸ 접촉 방전 및 8㎸ 공기중 방전이어야 한다.
시험 중 및 시험 후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성능 검사는 시험 완료 후 의

도된 대로 운전을 계속하지는 성능을 확인한다.관련 장비 표준이나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기술 시방서에 정의된 어떠한 성능의 저하나 기능의 손상이 없어
야 한다.시험 동안에는 자체 회복이 가능한 성능의 저하나 기능의 손상이 허
용되지만 실제의 운전 상태 및 저장된 데이터의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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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휴휴휴대대대용용용 VVVHHHFFF대대대 양양양방방방향향향 무무무선선선전전전화화화장장장치치치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국국국내내내외외외 표표표준준준측측측정정정 기기기준준준의의의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444...111성성성능능능시시시험험험의의의 기기기준준준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다음 <표 4-1>은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성능을 위하여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EN 300225-생존정용 휴대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와 국내표준인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68호 해상
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한다.

<표 4-1>성능시험 기준 비교․분석표

No.No.No.No. 성능시험항목성능시험항목성능시험항목성능시험항목 EN EN EN EN 300 300 300 300 225225225225
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

고시 고시 고시 고시 제제제제2006-682006-682006-682006-68호호호호
기술기준 기술기준 기술기준 기술기준 12121212조조조조

비 비 비 비 고고고고

1111  실효복사전력  0.25W ~ 25W  0.25W ~ 25W 같음

2222
 송신기의 스퓨리어스

 방사

 0.25㎼ 이하(30㎒ ~ 1㎓)

 1㎼ 이하 (1㎓ ~ 2㎓)
 2.5㎼ 이하 상이

3333
 수신기의 스퓨리어스

 방사

 2㎻ 이하(30㎒ ~ 1㎓)

 20㎻ 이하 (1㎓ ~ 2㎓)
 -54㏈㎽ 이하 상이

4444  주파수 편차  ± 1.5㎑ 이내  10 ×  10-6 상이

5555  반송파의 세기
 0.25W ~ 25W 

(단, 1W 이하로 감쇄 가능)
 상한 50%, 하한 20% 상이

6666  주파수 편이  ± 5㎑ 이내  ± 5㎑ 이내 같음

7777  변조기의 한계 특징  ± 3.5㎑ ~ ± 5㎑ - -

8888
 오디오 주파수 응답

  (Pre-emphasis)
 +1㏈  ~ -3㏈  매 옥타브 당 6㏈  이

내
상이

9999
 오디오 주파수 고조파

 왜곡
 10% 미만 - -

10101010  인접채널출력  70㏈  이하  60㏈  이하 상이

11111111  송신기의 잔여 변조  -40㏈  이하 - -

12121212
 송신기의 과도적 주파

수 특성
 송신 ON/OFF 시 5ms 이내 - -

13131313
 고조파 왜곡과 오디오 

 주파수 출력 비

 200㎽ 이상(스피커 사용 

시)

 1㎽ 이상(이어폰 사용 시)

- -

14141414
 오디오 주파수 응답

  (De-emphasis)
 +1㏈  ~ -3㏈  매 옥타브 당 6㏈  이

내
상이

15151515  최대허용 수신감도  -101㏈ m 이하  -101㏈ m 이하 같음

16161616  상호 채널 소거  -1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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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717  인접채널 선택도   70㏈  이상  70㏈  이상 같음

18181818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70㏈  이상  70㏈  이상 같음

19191919  상호 변조 응답  68㏈  이상
 1.78㎷가한 때에 잡음  

 억압이 20㏈  이하
상이

20202020   블로킹(감도억압)  -27㏈ m 이상  -27㏈ m 이상 같음

21212121
 수신기 리미터의 진폭

응답
 3㏈  이내 -

22222222  수신기 잡음  -40㏈  이하 - -

23232323  점유주파수대역폭 -  16㎑ 이내 -

24242424  통과 대역폭 -
 6㏈  저하의 폭이 12㎑
 이상

-

25252525  국부발진기주파수변동 -  0.001% 이내 -

위의 <표 4-1> 에서와 같이 일반 성능 시험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표준
과 국내 정보통신부 고시에 언급된 시험항목은 총 25가지이다.이 가운데 양쪽
시험 규격이 동일한 시험은 6가지 시험뿐이며 나머지 19가지 시험 항목은 요구
조건이 다르거나 한쪽에는 적용되지 않는 시험들이다.

444...222환환환경경경시시시험험험의의의 기기기준준준 비비비교교교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다음 <표 4-2>는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환경시험에서 국제표

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IEC60945의 규격과 국내표준인 정
보통신부 고시 제2005-128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을 비교․분석한다.

<표 4-2>환경시험 기준 비교․분석표

No.No.No.No. 환경시험항목환경시험항목환경시험항목환경시험항목
IEC IEC IEC IEC 60945609456094560945
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

고시 고시 고시 고시 제제제제2005-1282005-1282005-1282005-128호호호호
형식검정 형식검정 형식검정 형식검정 및 및 및 및 형식등록 형식등록 형식등록 형식등록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1111
 건조 고온

 (보관 시험)
 +70℃에서 10 ~ 16시간 -

2222
 건조 고온

 (기능 시험)
 +55℃에서 10 ~ 16시간

(-)20℃와 (+)50℃의 온도에서 각각 1시

간 이상 방치한 후 그 온도에서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3333  습도
 +40℃, 93% 습도에서 

 10 ~ 16시간

(+)35℃에 대한 상대습도 95%의 습도에 4

시간 방치 후 상온. 상습에 복귀시켜 규

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4444
 저온 

(보관 시험)
 -30℃에서 10 ~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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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저온 

(기능 시험)
 -20℃에서 10 ~ 16시간

(-)20℃의 온도에서 1시간 방치 후 그 상

태에서 4시간(송신시간과 수신시간에 대

한 비율은 9대1로 한다) 동작시켰을 때

6666  열 충격   45K 차이의 물 침수 -

7777  낙 하 1m 높이에서 6회

5㎝의 높이에서 두께 1㎝ 이상의 견고한 

나무판 위에 낙하면이 평행하게 3회 이상 

자유낙하 시킨다. 측정 대상기기의 각 면

에 대해서 반복 시험 후 정격시험을 가하

여 동작 시켰을 때 파손, 발화, 발연 등

의 이상 없이 동작할 것.

8888  진 동

2㎐~13.2㎐까지는± 1㎜ , 

1 3 . 2 H z ~ 1 0 0㎐까지는 

7m/s2,  공진점(없으면 

30㎐) 에서  내구성 시

험 2시간

전진폭 3㎜ , 진동수 매분 0에서 500회까

지의 진동 및 전진폭 1㎜ , 진동수 매분 

500회에서 1,800회까지의 진동을 상하좌

우 및 전후로 각각30분간(10분간의 주기

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킨

다)가한 후 정격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

을 때

9999  침 수  수심 1m에서 5분 -

10101010  태양열 방사  1120W/m
2
에서 80시간 -

11111111  오일 저항
 ISO Oil No.1에서 24시

간
-

12121212  부 식
 소금물 염수분무 2시간 

후 7일간 40℃ 90~95%습

도보관 사이클을 4회

-

13131313  주 수 -

20㎝높이에서 물방울의 낙하 방향을 연직

에서 15°기울여서 매분 3㎜에서 5㎜까지 

수량을 전후. 좌우에 대하여 각 25분간 

물방울을 뿌린 후 정격전압을 가하여 동

작시켰을 때

위의 <표 4-2>에서와 같이 IEC60945의 기술규격과 국내 정보통신부 고시에
언급된 환경시험항목은 총 13가지이다.이들 시험 규격은 양쪽 규격에서 동일한
요건으로 요구하는 시험은 하나도 없으며,모두 서로 다른 시험 요건을 요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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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전전전자자자파파파 시시시험험험의의의 기기기준준준 비비비교교교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국제 표준은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기술 기준에 전자파 시험

을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이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의 IEC60945-향해 및 통신장비의 시험 방법 및 요구되는 시험결과 의 9장 전
자파 간섭(EMI)과 10장 전자파 내성(EMS)으로 나누어 두고 있으며 본 논문 내
에 전자파 시험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국내의 전자파 관련 규정은 “전파법 제 56조 전자파장애방지기준”으로 정하여

두었으며 정보통신부의 “전파법 시행규칙 제 30조 전자파장애방지기준 및 전자
파보호 기준”을 두어 전자파장애기기의 전자파장애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 등 관련 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 제 57조 전자파적합등록”규정을 두어 전자파장애기기 또는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
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파 관련 규격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형식검정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물론,이 논문의 주
제인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포함)에 대하여 전자파적합등록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전자파 시험에 대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표 4-3>전자파 시험 기준 비교표

No.No.No.No. 전자파시험 전자파시험 전자파시험 전자파시험 항목항목항목항목
IEC IEC IEC IEC 60945609456094560945
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전자파 전자파 전자파 전자파 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기술기준

1111 전자파 복사  본 논문 3.3.2.1 참조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

장치는 전자파 시험 대상이 아

님

2222 복사 전자계 내성  본 논문 3.3.2.2 참조

3333  정전기 방전에 대한 내성  본 논문 3.3.2.3 참조



- 46 -

제제제 555장장장 검검검토토토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논문은 해상인명안전협약에 의하여 GMDSS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1995년
2월1일부터 선박 내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하는 선박용 휴대 VHF대 양방향 무
선전화장치에 대한 국제 기술기준과 국내의 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또한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국제 기술기준에 따르는 표준 시험에 대한 세부
항목별 측정방법을 정리함으로써 기존 국내의 시험 규격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
이한 것을 확인하였으며,세부적으로 형식 승인 시험 측정에 있어서 세 가지 분
류로 나누어지는 성능시험,환경시험 및 전자파시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성능시험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22가지의 성능 기술기준과

독자적인 국내의 17가지의 성능기술표준을 규정한 정보통신부 고시“해상이동업
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측정표준인 “형식검정 및 형
식등록 처리방법”을 비교하였으며,실제 국내 기술기준에는 전혀 포함하지 아니
하는 국제 기술기준 여덟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
전화장치의 가장 중요한 성능기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출력과 주파수 편차,주
파수 편이,스퓨리어스 방사,인접채널 출력,프리-엠파시스,디-엠파시스,수신감
도,인접채널 선택도,상호 변조 응답은 요구조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 동일하게 양쪽 규격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최근 국내의 IT 및 조선 기술의
발전은 국제 표준의 기술기준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앞으
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국내의 성능 규격을 최소한 국제 규격에 준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환경시험
환경시험을 위하여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는 국제 기술 규격은 온대 지역에 위

치한 우리나라 국내의 환경시험규격과는 온도 시험 조건,낙하,진동,방수 등의
수준에 있어 큰 차이를 두고 있다.선박의 특성 상(연안 운항 선박 제외)전 세
계를 운항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이의 경우는 국내의 기술기준일지라도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만족하
여야 할 것이다.이는 국제 기술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해결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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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파시험
국제 표준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및 유럽연합 등과 같은 선진 기술국들은

전자파장애에 대하여 해상 장비에도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이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 전파법 상에 전자파 장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두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상용 장비에는 동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의 기술 규격 또
한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를 포함하는 해상용 장비들에 대하여 전
자파 장애 시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에 탑재하는 통신장비들은 해당 선박의 소유국 주관청이 요구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탑재가 가능하다.이는 기술 선진국들의 무역 장벽으로 사용할 수
도 있으며,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는 현재까지 해상장비의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술요건과는
상이한 국내 독자적인 기술요건을 제도화하고 있다.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으나 국제 경쟁력 약화,기술력 저하 등의 단점들을 포함
하고 있다.IT 산업이나 조선 산업의 기술 역량과는 달리 해상에서의 사용을 목
적으로 하는 통신장비의 국내 기술 수준은 최상의 기술을 보유한 유럽이나 미국
등과는 아직까지 약간의 기술 격차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통신 장비 중 이들 국가들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불과

두세 개에 지나지 않는다.전 세계의 신조선 건조 1위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 내에 설치되는 통신 장비는 선박 소유국의 형식승
인 인증제도에 맞추어 100%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다.지금은 다소 뒤쳐져 있는
해상용 통신 장비의 기술수준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IT 산업 부분 기술
수준으로 비교하여 볼 경우 충분히 이들 선진기술국들과도 수준을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휴대용 VHF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의 검증시험을 위해 세부적으로

나뉘는 성능시험,환경시험 및 전자파 시험에 대하여 국외 기술기준과 국내 기술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으며,위의 (1)-(3)에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IT 산업 및 조선 산업의 위상에 맞추어 해상통신 장비의

기술수준에 있어 주관청의 형식승인 제도를 국제 규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하여 동일 장비들에 대한 국내산업의 기술 진보와 더 나아가 수출입 등의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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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산업현장에 몸담고 있는 부족한 저에게 학문적 길을 조금 더 나
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많은 가르침과 관심,조언을 아
끼시지 않으셨던 스승이시며 지도교수님이신 김기문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으로는 너무 부족했던 초안을 많은 관심과 심의로서

이렇게까지 다듬어주셨으며,학위논문으로 허락하여 주신 양규식교
수님과 심준환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의 곁에 계시며 그림자가 되어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저를 위해 자신들의 앞길을 감수해 주었던 큰형 박규남,작은형 박
성남 그리고 형수님들과 재준이,서경이,세은이,소정이 나의 소중
한 가족들에게 마음속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지금 저의 모습에 많은 영향과 가르침을 주신 학교

선배님이시며 직장 상사,그리고 제 막내 동생들인 성현이와 재현
이의 아버지인 이모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벗 재헌,재우,운채,주호,원광,남훈과 학업의 나아감

에 같은 길을 걸으며 힘이 되어준 김미정 과장님,도움과 양해를
해주신 전성호 부장님,정주원 과장님,백상윤씨,그리고 이 길을
앞서 걸어가시어 저에게는 밝은 등대의 불빛이 되어 이끌어 주신
여러 선배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의 곁에서 크나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앞

으로 제가 희망하기를 둘이 아닌 하나가 되고픈 백경숙씨께 고마움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 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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